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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립대학교 학술논문게재 장려금 지원규정
(제정) 2014-06-18 규정 제355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본교라 한다.) 전임교원의 우수한 학술연구결

과를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토록 장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.

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지원대상자) 본교의 전임교원(이하“교원”이라한다.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당해연도의 연구실적 중 다음 각 호의 학술지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한

다.

  1. KCI급(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) 학술지 게재논문

  2. SCI급/SCOPUS 학술지(SCI,SCIE,SSCI, A&HCI, SCOPUS 등) 게재논문

   ※SCOPUS의 4가지 Document Type은 불인정(예; Conference paper, Article-in Press, Conference 

Review, Short-survey)

제4조(장려금 지급기준) ① 장려금의 지급 기준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

하며, 학술지에 따라 장려금의 가산을 달리하여 지급한다.

② 장려금 지원을 위한 연구형태별 인정환산율(%) 및 가산은 다음과 같다.

연구자수 연구형태
연구실적물의 
인정환산율(%)

(A)
인정환산율(%)의 가산

1인 단독 100%

- 제3조 제2호에 해당 할 경우
 : (A)×1.5배

2인
공동(주연구) 80%

공동연구 70%

3인
공동(주연구) 70%

공동연구 50%

4인이상
공동(주연구) 60%

공동연구 30%

제5조(장려금의 신청)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논문게재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

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1. 장려금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. 1부.

  2. 증빙자료(논문 별쇄본). 1부.



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−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강원도립대학교 학술논문게재 장려금 지원규정

- 419 -

제6조(장려금의 지급) 장려금은 연구실적물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

월 이내에 지급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무위

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2014.  6. 18.)

 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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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별지 제1호 서식〉<개정 2016.4.25.>

학술논문 게재 장려금 지원신청서

소속학과 직  급 성   명

연구형태

( √ )

<단독연구> <공동연구>

(    )

연구자의 연구역할 및 연구자수(   명)

- 주 연 구 제1저자(   ),교신저자(   )

- 공동연구 제2저자(   ),제3저자(   ),제4저자(   )

세 부 내 용

제  목
국 문

영 문

게

재

학

술

지

학 술 지 명

발 행 국 명 발행기관

발 행 번 호 VOL.           NO. 발행일자

분    류

KCI급(한국연구재단) 학술지
등 재 지 (      )

후 보 지 (      )

SCI급,SCOPUS급 학술지

SCI (      )

SCIE (      )

SSCI (      )

A&HCI (      )

SCOPUS (      )

장려금 수령계좌
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

   강원도립대학교 학술논문게재 장려금 지원규정 제5조(장려금의 신청)에 의거하여 학술논문게재 

장려금을 신청합니다.

 붙    임 : 증빙자료(논문별쇄본). 1부.

년    월 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   (서명/인)

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

교수학습센터장 귀하


